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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원

제 2 부

결

사       건 2013다30301  매매

2013다30325(공동소송참가)  매매

원고,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 행

소송 리인 법 법인( 한) 한결

담당변 사 강  외 1인

원고공동소송참가인, 상고인

신용보증

소송 리인 법 법인 헌암

담당변 사 병일 외 3인

피고, 상고인 겸 피상고인

1. 피고 1

2. 피고 2

3. 피고 3 

4. 피고 4

피고들 소송 리인 법 법인( 한) 른

담당변 사  외 1인

원 심  결 울고등법원 2013. 3. 21. 고 2012나68738, 2012나70588(공동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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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), 2012나87982(공동소송참가) 결

 결  고 2015. 7. 23.

주 문

원심 결  하고, 사건  울고등법원에 송한다. 

이 유

  상고이 를 단한다.

  1. 원고공동소송참가인(이하 ‘참가인’이라 한다)  상고이 에 하여

  가. 채권자 소송이 계속 인 상황에 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 자를 하여 

채권자 권  행사하면  공동소송참가신청  할 경우, 양 청구  소송 이 동일하

다면 민사소송법 83조 1항이 요구하는 ‘소송목 이 한 쪽 당사자  3자에게 합

일  어야 할 경우’에 해당하므  그 참가신청  법하다. 이  양 청구  

소송 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  행사하는 피 채권이 동일한지에 라 결

고, 채권자들이 각  자신  이행 상  하여  지  청구하 라도  

채권자들이 채 자를 하여 변 를 하게  뿐 자신  채권에 한 변  

하게 는 것이 아니므  이러한 채권자들  청구가  소송 이 다르다고 할 

 없다. 여  원고가 일부 청구임  명시하여 피 채권  일부만  청구한 것

 볼 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  청구 액이 원고  청구 액  과하지 아니하는 

한 참가인  청구가 원고  청구  소송 이 동일하여 복 다고 할  있 므  소

송목 이 원고  참가인에게 합일  어야 할 필요  인 할  있어 참가



- 3 -

인  공동소송참가신청  법한 것  보아야 할 것이다.

  나. 에 하면, ① 원고는 자신이 주식회사 아남인스트루 트(이하 ‘아남인스트루

트’라 한다)에 하여 2011. 4. 26.  3,660,602,491원  출 채권  가지고 

있고, 아남인스트루 트는 피고 1에 하여 5,047,848,600원, 피고 2에 하여 

2,061,765,100원, 피고 3에 하여 1,211,405,700원, 피고 4에 하여 1,201,500,000원

 각 주식매매 채권 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 이 사건 채권자 소송  

하여, 원고에게 피고 1  11억 원, 피고 2는 4억 원, 피고 3, 피고 4는 각 2억 

5,000만 원  각 지 할 것  청구하고 있는 사실, ② 참가인  자신이 아남인스트루

트에 하여 1,838,155,339원  구상 채권  가지고 있고, 아남인스트루 트는 피고

들에 하여  같  주식매매 채권 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  이 사건 공

동소송참가신청  하여, 참가인에게 피고 1  974,398,630원, 피고 2는 397,987,588원, 

피고 3  233,840,622원, 피고 4는 231,928,500원  각 지 할 것  청구하고 있는 사

실  알  있다. 

  앞  본 법리에 추어 살펴보면, 원고가 일부 청구임  명시하여 피 채권  일

부만  청구한 것  볼  있는 경우에는 참가인  피고들에 한 각 청구 액이 원

고  피고들에 한 각 청구 액  과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 참가인  청구는 

원고  청구  소송 이 동일하여 복 다고 할  있 므 , 소송목 이 원고  참

가인에게 합일  어야 할 필요  인 하여 참가인  이 사건 공동소송참

가신청  법한 것  보아야 할 것이다.

  다. 그럼에도 원심  그 시  같  이 만  들어,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가 자신

 채권  보 하  하여 채 자  채권  행사하는 채권자 소송  계속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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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다른 채권자도 자신  채권  보 하  하여 채 자  채권  행사하

면  공동소송참가신청  한 경우에는 소송목 이 채권자들인 원고  참가인에게 합일

 어야 할 필요 이 있  인 하  어 다고 보아 참가인  이 사건 공

동소송참가신청  부 법하다고 단하 니, 원심 결에는 채권자 소송과 공동소

송참가에 한 법리를 해하여 심리를  하지 아니함 써 결 결과에 향  

미  법이 있다. 이를 지 하는 취지  상고이  주장  이  있다.  

  2. 결  

  그 다면 원심 결  참가인  공동소송참가신청 각하 부분  하여야 할 것이

나, 참가인  공동소송참가신청이 법할 경우 원고  청구  참가인  청구는 합일

  필요가 있 므  원심 결 부를 하여야 한다. 

  그러므  피고들  상고이 에 한 단  생략한 채 원심 결  하고, 사건  

다시 심리․ 단하게 하  하여 원심법원에 송하  하여 여 법  일  

견  주 과 같이 결한다. 

재 장      법 조희

주  심      법 이상훈

            법 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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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법 상


